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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교육법․법교육, 법학박사)

1) 지난 1990년 3월 5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 국내법상 발효일은 정확히 동년 7월 10일이었으

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때로부터 다시 12년이 지난 셈이다. 

2) 이 가운데 첫 번째 규약은 이를 보통A규약, 두 번째 규약은 B규약이라고 부른다. 1948년 국제연합 

제8차 총회에서 의결된 세계인권선언이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만 갖는 것에 대해, 이들 규약

들은 그 규약들을 비준하는 국가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treaties)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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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국제법과 개인의 관계서 그 동안 부인해왔던 개인의 국제법상 주체성을 국제적으

로 공인한 의의를 가지는 국제법규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기의 인권이 국가의 공권력 등에 의해 침해당했으나 

자국내에서의 가능한 구제절차를 다 밟았는데에도 그 침해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동선택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직접 인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게 되었다. 동위원회는 개인의 청원이 있게 되면 이를 접수․조사하

고 접수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동규약에 가입한 그 개인의 본국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

로 적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1993년 9월 현재 동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7

개국이다. (이병조․이중절,「국제법신강」일조각, 1994, 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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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金哲洙 前揭書, 212-216면; 權寧星, 前揭書, 202-204면 ; 許營, 「韓國憲法論」, 전영사, 1994, 172-179면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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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물론 判例는 여전히 이에 대해 消極的이다. 최근 한 國家保安法違反事件에 大法院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이사회에서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法院公報」, 제962호(1994.2.15), 578면 이하에 게재된 1993.12.24, 대법원 제3부 선고, 93도 

1771판결 참조

6)여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동규약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 즉, 헌법율적 효력을 갖는다고 했을 

때의 헌법률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생각컨대, 이 문제는 헌법학계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C. 

Schmitt의 이론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 하겠다. ‘헌법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C. 

Schmitt의 헌법이론에 있어서의 규범체계에서 등장하는 말이다. 슈미트는 결단주의(Dezisionismus)의 입장에

서 헌법규범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상위의 규범

으로서의 절대적 헌법과 하위의 규범으로서의 상대적 헌법 즉, 헌법률이 그것이다. 슈미트에 의하면 이 가운

데 절대적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가 정치적 통일체(politische Einheit)의 종류와 형태에 관해서 내린 구체적

이고 근본적인 정치적 결단이다. 따라서 이것은 제법률의 법률이며, 규범의 규범(Norm der Norm)으로서 헌

법개정의 한계가 되며, 통일적이고 불가분이며 모든 권력의 포함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슈

미트는 이 절대적 의미의 헌법이 헌법전에 구체적으로 정립된 것이 실정적 헌법(Positive Verfassung)이라고 

한다. 그러나 절대적 헌법과 실정적 헌법이 같은 것은 아니며 후자는 전자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여기서 실

정적 헌법은 통상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헌법전에서 헌법핵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 슈미트는 그 예로써 Weimar헌법의 경우 민주주의, 공화정, 시민적 정치국가원리 등을 들고 있다. 이것에 

반해서 상대적 의미의 헌법 즉, 헌법률은 슈미트에 의하면 헌법제정권력자의 절대적 의미의 헌법 혹은 그것의 

실정적 헌법(헌법핵)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집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법률은 그 형식적 요건 즉,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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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화와 개정곤난성 때문에 헌법현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동기에 영향을 많이 받

아왔으며, 그 내용상 국가의사의 조직에 관한 것과 그 밖에 다른 내용에 관한 것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

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C. Schmitt 著, 金箕範 譯「憲法理論」,敎文社, 1975, 1-65면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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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구체적 형성방법으로는 새로운 인권의 구체적 권리화의 방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병삭 교수님은 ①새로운 인권을 기존의 헌법적 레벨에서 헌법해석론적으로 형성해 가는 

경우와 기존 헌법의 레벨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②입법과정이나 ③판례법, ④행정실행 등에 의해서 형성

해 가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구병삭, “새로운 人權과 그 保障,”「考試硏究」, 1981.2, 

41-50면 參照

8)제3세대인권에 대해서는 丘秉朔, 前揭論文, 41-50면; 李章熙, 第3世代人權에 대한 考察, 「法律新聞」, 

1987.12.3, 13면; 李章熙, 人權으로서의 開發에 대한 權利, 國際法學會 論叢, 제63권(1988.6), 63-82; 上田勝

美, “新しい人權の法學學的考察,”「公法硏究」 제40호 (1978), 108-111하; 여전정장 , “人權體系理論の55と

체계,” 法律詩社, 「憲法30年の理論と展望」, 1975, 7면 以下; 川眞田 嘉44 “人權의 發展의 權利,” 3333 편, 

現代國際人權の課題, 三省堂, 1988, 81-111 면 ; Christian Tomuschat, ꡒDas Recht auf Entwicklung", 

Gem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5, 1982, pp. 85ff. ;Karel Vasak A Thirty Year 

Struggle, The UNESCO Couier 1977, Nov. pp. 29-32; Philip Alston, A Third Generation of solidarity 

Rights Law, in :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NILR), Vol. 19(1982), pp.310-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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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상세한 것은 Louis Henkin, The Rights of Man Today, pp. 1-30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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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話頭

Rights, 1953)과 

시민․정치권에 관한 UN국제규약(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과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UN국제규약(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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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enry J. Steiner et al.(1996)에 의하면, 미국의 헌법의 권리장전의 경우 교육받을 권리(초등교육), 직업의 

권리(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유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합리적 근로환경의 조

성(합리적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의무), 의식주에의 권리, 사회보장을 천명하고 있으나, 최소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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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際的

～

‧

‧ ～

‧

‧ ‧ ‧
‧

‧ ‧
‧

‧ ‧

  학년

구분
7학년 8학년 9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목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개념 파악과 도

덕적 생활에 필요한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생활화

도덕적 문제의 다양한 갈등 
사태 해결 경험을 통한 가치 
판단 및 선택 능력의 신장

성격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 규범과 생활예절을 익히며, 도덕적 판단능력을 길

러, 한국인으로서,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

기 위한 교과

영역 개인생활
가정․이웃․학

교 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
 생활

개인생활
가정․이웃․학

교 생활

내용

‧삶의 의미와 

 도덕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

‧인간다운 삶 

 의 자세

‧ 청 소 년 기 와 

중학생 시절

‧행복한 가정 

 생활

‧친족간의 예 

 절

‧이웃간의 예 

 절

‧학교생활 예 

 절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

‧현대 사회와 

 시민 윤리

‧민주적 생활 

 태도

‧생활 속의 

경제 윤리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 

 과 국가 발전

‧올바른 애국애 

 족의 자세

‧남북통일과 통 

 일 실현 의지

‧삶의 설계와 

 가치 추구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도덕 문제와 

 도덕 판단

‧진학과 진로 

 탐색

‧ 가 정 ‧ 친 족 ‧ 
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

‧학교 생활과 

 도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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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유형 학년별 관련 개념의 분류

국제조약 기본권체계분류 7학년 8학년 9학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생명․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생명존중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

∙자율

∙관용, 아량

∙천부적 인권

∙인간존중 정신

∙생명존중

∙기본적인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양심

∙양심선언

사생활의 자유 ∙정보윤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권 등

∙시민단체

∙엠너스티, 그린피스, 환경단체

정치적 권리, 

참정권

∙자발적 참여

∙투표

청구권(적 권리)

경제권 ∙합리적 소비 ∙직업(선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양성평등

∙법앞에서의 평등

∙평등의 원칙

∙기회의 균등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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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유형 학년별 관련 개념의 분류

국제조약 기본권체계분류 7학년 8학년 9학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노동권(근로조건, 

노동 3권 등)
∙일하는즐거움

∙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장애

∙사회보장제도

∙기본적 생활을 보장

∙분배

인간다운 생활권 ∙건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삶의 질의 조건

교육권 ∙교육의 권리

문화권 ∙문화

․

․
․ ․ ․

․

類槪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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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從

施惠

易之

思之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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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ꡑ 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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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善

公共善

.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공

익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고려할 때 그 이익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공공선을 위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사회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 사이의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각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

는 각 개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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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1998년 

4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정부

의 그린벨트 재조

정 방침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시위를 벌이

고 있다. 

▶ 1998년 11

월 28일 남양

주시 등 그린

벨트지역 주민

들이 그린벨트

해제촉구시위

를 벌였다.

(http://www.chosun.com/poll/news1998/korea06.html 디지털 조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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